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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표 2>(규칙 제21조 제3항 관련)

선거운동 제한사항

구분 제한 사항 비고

문자메시지 

발송 금지

o 교총에서 회원들에게 직접 후보별로 보내는 공

식 공보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

o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 보내는 일체의 문자메

시지 발송 제한

o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 통해 후보자의 선

거 운동 제한

  - 방식 또는 제한 횟수·기한은 선거분

과위원회 결정

전자우편 

발송 금지

o 교총에서 회원들에게 직접 후보별로 보내는 공

식 공보 전자우편 발송 제한

o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 보내는 일체의 전자우

편 발송 제한

o 전자우편 발송 금지 통해 후보자의 선거 

운동 제한

  - 방식 또는 제한 횟수·기한은 선거분

과위원회 결정

한국교육신

문 후보자 

공보 제한

o 정관시행세칙 제42조에 의거 한국교육신문 또

는 홈페이지 후보자 공식 공보(1차 공보)를 제

외한, 여타 공보 제한

o 2~3회 정도 제공되는 한국교육신문 또는 

홈페이지 후보자 공보 금지 통해 후보자의 

선거 운동 제한

  - 방식 또는 제한 횟수는 선거분과위원

회 결정

개인별 

홍보물 

배포 제한

o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개인별 홍보물의 배포 제

한

o 회원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개인별 홍보

물의 배포 금지 또는 제한을 통해 후보자

의 선거 운동 제한

  - 방식은 선거분과위원회 결정

후보자합동

연설회 

참석 제한

o 선거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합동연설회 

참석 제한

o 후보자합동연설회 참석 제한 통해 후보

자의 선거 운동 제한

  - 방식은 선거분과위원회 결정

전화 홍보 

제한

o 전화를 통한 일체의 선거운동 제한 o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통해 후보

자의 선거 운동 제한

  - 방식 또는 기한은 선거분과위원회 결

정

후보자

동영상 

홍보 제한

o 선거분과위원회가 필요시 결정한 후 제작해 홈

페이지에 게시하는 후보자별 동영상의 홍보 제

한

o 선거분과위원회 공식 지시·촬영 동영상 

홍보물의 홍보 제한 통해 후보자의 선거 

운동 제한

  - 방식 또는 기한은 선거분과위원회 결

정

명함배부 

제한

o 후보자 후보자 배우자, 지지자 2인 등 명함 배

포 가능자의 명함배부 제한

o 명함 배부 금지 통해 후보자의 선거 운

동 제한

  - 방식 또는 기한은 선거분과위원회 결

정

기타사항
이상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필요시 선거분과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제한사항을 추가 지

정할 수 있음. 


